
◉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6호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

따라 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

니다.

2025년 03월 26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

1. 개정 개요

  ｢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․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｣('19.1.1. 시행)에 신규 표준시

험절차* 추가와 기존 표준시험절차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  *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」에 따라 안전기준이 신규로 지정된 화학물

질의 제품 내 함량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

2. 주요 내용

가. Nitromethane 등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표준시험절차를 고시에 수록(별표)

   - 표준시험절차 제정(붕산 등 7종), 개정(시트로넬라오일 등 29종)

나. 기존 시험법 고시 표준시험절차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

   - 아조염료, 피레스럼, EDTA, 차아염소산, 하이드로퀴논에 대한 기존 표준시험절차의 제목, 정량

한계, 오기, 주시험법 변경 등 개정 

3. 고시 전문 

본 고시 개정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https://nics.me.go.kr/main.do, 알림마당 > 행정예

고)에 게재되어 있음.  끝.


